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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18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34(신길동) 외 4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

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

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

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 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

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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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34 (신길동) 2019-12-02 2019-12-05 건물 철거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8길 3-9 (대림동) 2019-12-02 2019-12-05 건물 철거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19가길 9 (신길동) 2019-12-02 2019-12-05 건물 철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길 17 (신길동) 2019-12-02 2019-12-05 건물 철거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44길 10 (영등포동6가) 2019-12-02 2019-12-05 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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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184호

지적기준점측량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동 법률」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지적도근점) 측량 성과를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 성과

기준점
명  칭
번  호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표지재질 소재지
평면직각좌표(m) 평면직각좌표(m)

9408 X 544713.46 Y 192917.50 X 444407.48 Y 192846.74 표철 신길동 550

9409 X 544828.97 Y 192915.96 X 444522.99 Y 192845.20 표철 신길동 1444

9410 X 544979.06 Y 193032.35 X 444673.09 Y 192961.59 표철 신길동 812

9411 X 544969.31 Y 193120.25 X 444663.34 Y 193049.50 표철 신길동 466-43

9412 X 545000.97 Y 192564.67 X 444695.00 Y 192493.92 표철 신길동 1769-1

9413 X 545133.70 Y 192602.97 X 444827.74 Y 192532.22 표철 신길동 143-49

9414 X 544980.21 Y 192600.19 X 444674.24 Y 192529.44 표철 신길동 1769-1

9415 X 544955.27 Y 192721.32 X 444649.30 Y 192650.57 표철 신길동 1821-2

9416 X 544977.79 Y 192808.53 X 444671.82 Y 192737.77 표철 신길동 1767-2

9417 X 544976.80 Y 192883.61 X 444670.83 Y 192812.85 표철 신길동 1809-6

9418 X 544975.61 Y 192943.37 X 444669.64 Y 192872.61 표철 신길동 786-1

9419 X 544978.37 Y 192979.90 X 444672.40 Y 192909.14 표철 신길동 771

9420 X 544871.72 Y 192973.16 X 444565.74 Y 192902.40 표철 신길동 1190

9421 X 544810.07 Y 192954.53 X 444504.09 Y 192883.77 표철 신길동 1190

9422 X 544692.65 Y 192918.62 X 444386.67 Y 192847.86 표철 신길동 1190

9423 X 544680.99 Y 192869.28 X 444375.02 Y 192798.51 표철 신길동 1190

9424 X 544697.55 Y 192805.74 X 444391.60 Y 192734.97 표철 신길동 1190

9425 X 544678.85 Y 192757.79 X 444372.91 Y 192687.02 표철 신길동 1448

9426 X 544677.93 Y 192694.78 X 444372.00 Y 192624.00 표철 신길동 1448

9427 X 544672.11 Y 192625.67 X 444366.19 Y 192554.89 표철 신길동 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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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명  칭
번  호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표지재질 소재지
평면직각좌표(m) 평면직각좌표(m)

9428 X 544723.51 Y 192615.95 X 444417.59 Y 192545.18 표철 신길동 1935-1

9429 X 544841.20 Y 192586.73 X 444535.26 Y 192515.97 표철 신길동 2001-19

9430 X 544903.97 Y 192598.94 X 444598.02 Y 192528.19 표철 신길동 2001-15

9431 X 544936.07 Y 192791.14 X 444630.11 Y 192720.39 표철 신길동 1720

9432 X 544871.07 Y 192799.82 X 444565.11 Y 192729.07 표철 신길동 1645

9433 X 544781.37 Y 192787.61 X 444475.42 Y 192716.85 표철 신길동 1604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세계 및 지역측지계)

설치·측량일 2019년 11월 26일

측량성과보관장소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경․위도 포함)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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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185호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사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216호(2015.7.30.)로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변경(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원
28,654.1 - 28,654.1

변 경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654.1 - 28,654.1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2,951.4 - 2,951.4 10.3

공 원 2,951.4 - 2,951.4 10.3

획 지 25,702.7 - 25,702.7 89.7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8,654.1 - 28,654.1 100.0

준공업지역 28,654.1 - 28,65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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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원 소공원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원
2,951.4 - 2,951.4

서울시고시
제2015-216호

(15.7.30)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사무소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원

110 감) 10 100

주민
공동
시설

소 계 2,600 증) 1,100 3,700

경로당 230 증) 20 250

어린이집 340 증) 10 350

어린이놀이터 910 증) 90 1,000

작은도서관 190 증) 110 300

주민운동시설 480 증) 120 600

기타공동시설 450 증) 750 1,200

근린생활시설 3,690 감) 1,290 2,400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8,654.1
획지
①

25,702.7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원
6 - - 6 - -

변경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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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
율
(%)

용적률(%)
최고높이
(층/m)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법적
상한

기정

유원제일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8,654.1
획지
①

25,702.7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22층/70m
이하

변경

유원제일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건립규모 및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 비 율(%) 비 고(소형임대)

합 계 708 100.00 107

60㎡ 이하 204 28.81 107

60㎡ ~ 85㎡ 이하 447 63.14 -

85㎡ 초과 57 8.05 -

변경

 ∙ 건립규모 및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 비 율(%) 비 고(소형임대)

합 계 711 100.0 91

60㎡ 이하 244 34.3 91

60㎡ ~ 85㎡ 이하 322 45.3 -

85㎡ 초과 145 20.4 -

심의완화
사항

예정법정 상한용적률
 ∙ 소형주택 건설 완화용적률(5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선유동2로 및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6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공공보행통로 ∙ 당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선유동2로 및 소공원 : 폭원 6m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선유동2로 변으로부터 6~9m

차량출입
불허구간

∙ 구역 및 소공원 경계로부터 30m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세대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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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 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
시설내국.공유지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28,654.1㎡ 25,702.7㎡ 2,951.4㎡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순부담률 : 10.3%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2,951.4㎡ - 0㎡ - 0㎡ = 2,951.4㎡(10.3%)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허용용적률
기정  ∙ 허용용적률 = 219%(무량판구조 7%, 신재생에너지 2%)

변경  ∙ 허용용적률 = 222%(녹색에너지효율등급 6%, 지능형 건축물 4등급 6%)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기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a

              = 219% + 210% × 1.3 × 0.1148 = 250.34%

  ※ a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951.4㎡ / 25,702.7㎡ = 0.1148 

 ∙ 정비계획용적률 : 250% 이하 

변경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가중치×a(토지) + 0.7×a(현금․건축물))

                        = 222% × (1 + 1.3×1×0.1148 + 0) = 255.14%

  ※ a(토지)= 공공시설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951.4㎡ / 25,702.7㎡ = 0.1148

 ∙ 정비계획용적률 : 250% 이하(변경없음)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개발가능용적률은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개정, ’19.1.16)’ 적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지형․지질 ∙ 현재의 지형형태를 유지한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동․식물상
∙ 사업시행시,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 수목은 조경업체 또는 인근 공사장으

로 공급하여 이식

폐기물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 성상별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영등포구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소음․진동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야간작업 금지
∙ 노후장비 이용을 지양하고 저소음 건설장비를 선정하여 이용

재난
방지

수 해
∙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에 대비
∙ 정비구역 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

화 재
∙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을 강화

방 범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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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410세대
계획)708세대
증가)298세대

변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현)410세대
계획)711세대
증가)301세대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가구 A 25,702.7 획지 ① 25,702.7

자.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비고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50%(300% - 250%)

증가된 
용적률의 50%

∙ 25%(50% × 0.5)

의무 연면적 ∙ 6,425.7㎡ 이상(25,702.7 × 25%)

재건축 소형주택 
확보계획

기정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연면적)

의무
이상
확보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원
25,702.7 -

계 107 - 6,471.98㎡

24A 14 24.20㎡ 471.52㎡

33A 14 33.50㎡ 658.14㎡

36A 32 36.50㎡ 1,557.12㎡

59A 47 59.50㎡ 3,785.20㎡

변경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연면적)

의무
이상
확보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원
25,702.7 -

계 91 - 6,446.22㎡

49A 72 67,96㎡ 4,893.13㎡

59A 19 81.74㎡ 1,553.09㎡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소형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기타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62)

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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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도면[붙임]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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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189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운행정지명령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24조의2 제3항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19.12. 5. ~ ’19.12.19.

3. 공고대상 : 경기45로7768 차량 외 6대

연
번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주소 명령일자 운행정지

명령사유

1
경기45로7768

(KMHJF31MPSU10
6184)

아반떼오토메
틱 남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 ***동 

****호(신길동, 
***경남아너스빌)

2019-10-31 소유자 
요청

2
05호2188

(KNAGN418BEA52
8406)

K5 ㈜***카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길 *, 

***호(당산동4가)
2019-11-1 소유자 

요청

3
57도3832

(WAUZZZ8R2BA06
0554)

Q5 3.0 TDI 
Quattro 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길 6-*(신길동) 2019-11-6 소유자 
요청

4
40머5886

(KNMG4D2EMCP0
08108)

SM7 이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 ***동 

***호(당산동2가, **아파트)
2019-11-11 소유자

요청

5
80모5637

(KMFXKS7BPYU35
6868)

포터초장축슈
퍼캡 최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양평동*가) 2019-11-11 소유자
요청

6
인천32다9762

(KMHMF21FPTU11
7369)

그랜저 이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 ***동 

***호(당산동2가, **아파트)
2019-11-11 소유자

요청

7
02무1200

(WDDWF0EBXJR37
6811)

C220 d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길 *, 

*층(신길동, 1*,*호 **빌딩)
2019-11-12 소유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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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내용

 ○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

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2670-4282)


